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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위생과 10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

 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다. 사회복귀시설 설치의 폐쇄등

 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소)심사 청구 등

「정신보건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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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신질환자의 퇴원(소), 임시퇴원(소), 

     처우개선 명령, 심사결과 및 조치

     내용 통지 등

 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 

 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증 발급

 아. 정신질환자 진단․치료비용 징수 

     및 통지

같은 법 제29조,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위생과 11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

    정지 명령 등

 다. 청문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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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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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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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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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

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

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

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

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

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

제775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10.  8.  5(목)

15



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 

제4조(위치) 구가 설치하는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블럭 1롯트 검단일반

산업단지에 둔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

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재위탁 법인을 포함한다)

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

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와 「인천광

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재무ᆞ회계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정산서를 구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단, 구에서 정산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신청서류) 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재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이사전원 이력에 관한 서류

   3. 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 증

명서, 자격증사본 등)

   4. 시설운영계획서(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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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5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

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전문가  

 2.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대표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재활시설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직업재활시설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직업재활시설과 연계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재활시설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

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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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구청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수탁자 선정) 제12조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

임있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재산의 권리는 구에 귀속된다.

 4.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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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시설 및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및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구 및 인력) 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내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중증장애인 비율을 60% 이상 유지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수탁

자가 생산공정상 꼭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에는 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

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사업 참여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⑤ 장애인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수탁자는 장애인에 대하

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이 과소

발생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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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고용장애인, 비장

애인에 대한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

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승인) ① 수탁자는 최초 사업운영계획 수립 이후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사업

연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 시설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 폐지의 경우

   3. 수익금 사용에 관한 규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지도ᆞ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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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39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검암2지구 및 경서동 일원에 재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50점)을 고시합니다.

 2010. 8.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검암2지구, 경서동 일원

   - 측량연원일 :  2010년  7월 14일(지적도근점 50점)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

 ■ 열람안내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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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명 칭

중부좌표

비고

X Y

4303 지적도근점 451660.29 171506.69 검암2지구

4304 지적도근점 451611.91 171512.26 검암2지구

4316 지적도근점 451553.25 171440.42 검암2지구

4315 지적도근점 451610.21 171412.62 검암2지구

4314 지적도근점 451679.21 171379.60 검암2지구

4300 지적도근점 451738.50 171394.91 검암2지구

4308 지적도근점 451660.41 171737.50 검암2지구

4290 지적도근점 451710.67 171734.29 검암2지구

4341 지적도근점 451506.18 171665.66 검암2지구

4344 지적도근점 451412.63 171527.05 검암2지구

4347 지적도근점 451396.11 171468.08 검암2지구

4351 지적도근점 451201.86 171458.85 검암2지구

4353 지적도근점 451361.44 171647.41 검암2지구

4354 지적도근점 451376.65 171681.05 검암2지구

4335 지적도근점 451522.78 171874.95 검암2지구

4336 지적도근점 451520.02 171810.76 검암2지구

4324 지적도근점 451605.20 171737.60 검암2지구

4326 지적도근점 451536.78 171605.12 검암2지구

【 별 지】 

지적기준점(지지적도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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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명 칭
중부좌표

비고
X Y

917 지적도근점 450459.13 167802.68

3850 지적도근점 450549.96 167978.31

935 지적도근점 450602.70 168091.87

926 지적도근점 450539.50 168203.75

924 지적도근점 450349.79 168120.74

941 지적도근점 450248.28 168076.81

906 지적도근점 450147.20 168032.18

893 지적도근점 449636.14 168247.42

892 지적도근점 449570.99 168300.28

891 지적도근점 449531.42 168372.07

890 지적도근점 449628.18 168437.86

953 지적도근점 449554.05 168546.33

952 지적도근점 449661.92 168619.03

889 지적도근점 449735.86 168511.78

888 지적도근점 449841.68 168585.03

885 지적도근점 449770.15 168691.83

886 지적도근점 449849.70 168745.28

887 지적도근점 449922.36 168639.97

951 지적도근점 450025.56 168710.85

913 지적도근점 450104.15 168764.94

912 지적도근점 450146.65 168677.90

909 지적도근점 450156.23 168394.61

908 지적도근점 450136.97 168354.97

907 지적도근점 450146.10 168198.62

933 지적도근점 449785.71 167807.09

898 지적도근점 449868.66 167851.40

900 지적도근점 449996.01 167616.24

901 지적도근점 450091.93 167672.76

947 지적도근점 449966.93 167903.86

905 지적도근점 450057.81 167962.86

902 지적도근점 450187.33 167727.88

919 지적도근점 450282.06 1677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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